




산림자원법 산림자원의 조 및 리에 한 법률: 

특가법 특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: 

특경법 특 경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: 

폭처법 폭력행 등 처벌에 한 법률: 





조세범죄 양형기















 행 개 에게 포탈로 한 귀 지 아니한 경우

 실 거래는 었 나 매 계산 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

계산 를 하여 포탈에 른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득 가가 등 간과 에 어 과 에, ,

산 나 시 등 단지 납 시

가 연 는 결과를 생시킨 것 한 경우를 미한다.

 행 수단과 사 에 하게 계 한 경우

 다수 역할 담하여 직 로 행한 경우

 거 사 에 하게 비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피고 포탈 액 약 상 진하여 납 한 경우2/3 (

본 충당에 한 경우를 포함51 )

 피고 담보 공 나 할납 약 등 로 래 포탈

액 약 상 진하여 납 할 것 한 경우2/3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거래처 계를 지하 하여 거래처 로 허 매

계산 를 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행 수단과 사 에 하게 계 한 경우

 다수 역할 담하여 직 로 행한 경우

 거 사 에 하게 비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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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인자 부분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일 실 집행 종료일 부,

범행시 지 계산한다.





공갈범죄 양형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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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행 도가 경미한 경우·

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만 직폭 행 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(

한 피해자를 상 삼 경우에는 외)

 폭행 인한 피해자 외포 도가 심하지 않 경우·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타인 강압 나 등에 하여 강요 상태에 범행에 가

담한 경우 법 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( 12 )

 범행 단 공모하 뿐 범행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,

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채권 추심 등 해 폭행 한 경우 다만(․

폭행 에 해 추심하는 업체를 용한 경우 가 신변에,․

한 체 인 해악 고지한 경우 피해자 집 나 직장에,

심각한 행 를 부린 경우는 외)

 고소 고 등 고지 해악 실 법하지는 않 경우,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단체 또는 다 범행하 거나 타 험한,

건 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상습공갈 누범공갈 특 공갈( 2. · ·

범죄 용 는 경우는 외)

 직폭 행 하거나 범죄 고지하는 등 행 자

불량한 행 또는 경 용하거나 그러한 행 나 경

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

 가 신변에 한 체 인 해악 고지한 경우

 피해자 집 나 직장에 심각한 행 를 부린 경우

 공 원 지 또는 언 사 타 사회 향 가진 단체

지 를 용하거나 사 하여 범행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범행도 사 소지

 사 공모

 피해자 인

 증거인멸

 도주계획 사 립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도 등 불법 인 목 에 직 사용하 한 경우

 다른 범행 실행하 한 자 마 하 한 경우

 피해자에게 보복 가하거나 피해자를 히 한 도에,

그 재산 갈취한 경우

 직폭 집단간 다툼에 우 를 차지하 하여 상 편

재산 갈취한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









 양 인자 부분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일 실 집행 종료일부,

범행시 지 계산한다.





방화범죄 양형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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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강압 나 등에 하여 강 상태에 행에 가담

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는( 12 )

 행 단순 공 하 뿐 행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,

를 직 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
 피해 또는 피해 련 행 나 당한 우가 행

생 원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진 로 실 피해가 거 생하지 않 경우

 피해 경 가 가 아주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로 해 근 건 다 주택 아 트 등 에 피해를 힌 경우( , )

 로 해 피해 에게 규 경 피해를 힌 경우

 피해 가 재산 상실하게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 피해 에 한 보복 원한 감에 행 지른 경우, ,

 다른 죄를 폐하 하여 행 지른 경우

 보험 등 경 목 로 행한 경우

 별다른 없는 차별 행 또는 행 체를 겨( )

지른 경우

 도시 비사업 진하 해 그에 하는 주 들 주거나

사업 에 하는 등 당한 차를 시하고 실력 행사

로 행 지른 경우

 그 에 에 하는 경우



 보 보 등 가지 재 또는 가지 재 건 에,

한

 립공원 산림 보 역 내 산림 천연 등에 한,

 그 에 에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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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인자 부분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일 실 집행 종료일 부,

범행시 지 계산한다.




